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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한국의 당 행과 당 입법

이승일*

1)

[국문요약]

근  한국에서 典當은 서민들이 자 을 쉽게 융통할 수 있는 사 융 제도 다. 1890년  

서울에서는 당포가 매년 증가할 정도로 당이 매우 성행하 고 민사 분쟁도 끊이지 않았

다. 당은 매우 간편하게 자 을 융통할 수 있었으나 이자율이 매우 높았고 각 당포마다 이

자율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이자 산정 방식에서도 매우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한, 기한이 만

료된 당의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지 않았으며 당업자들은 당물 매각을 통한 여  

회수를 법으로 보호받으려고 하 다.

한편, 일본인은 한국의 높은 이자율을 이용하여 당업에 종사하면서 이익을 창출하 다. 

특히, 한국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법으로 지하 으나 일본인은 한국인의 부동산을 

당잡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하 다. 당시 한국 법제의 불비를 정비하기 하여 한국정부

는 1898년에 ‘ 당포규칙’을 제정하 다. 이 법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일부나마 보호하고 

 * 연세 학교 근 한국학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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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시키기 한 것이었다. 행상으로 운용되던 이자율을 더 낮추도록 이자율을 법제화하

으며 이자 계산의 방식도 합리 으로 개선하는 등 당업의 상업  발 을 지원하려는 목

이 있었다. 더 나아가 당이 일본인의 부동산 소유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하

다.

[주제어] 당, 당포, 당포규칙, 이자

Ⅰ. 머리말

典當은 한국에서 통 으로 하층의 서민에서 산층에 이르기까지 急錢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었던 소액 사 융제도 다. 당은 부동산  동산 등의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담보물건의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액을 빌릴 수 있

었으나 1개월당 3~5%에 달하는 高利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여 기

간은 일반 으로 3개월로 짧은 편이었고 만약, 약정기간 내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당업자가 해당 물건을 매각하여 여 을 회수할 수도 있었다.

근  시기 한국에서는 당을 통하여 필요자 을 조달할 수 있었으나 매우 

高利라는 부담이 있었고 이자 산정 방식 등이 법정화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사

회문제로 두되었다. 당업자 측에서도 사 인 분쟁 해결보다는 공권력을 동

원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고 싶어하 다.1) 컨 , 가사  토지 문권을 

조하거나 가짜 문권으로 돈을 빌려서 도주하기도 하 고 실소유주의 의사에 反

하여 당잡히고 도주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당업자와 典物主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 다. 특히, 당 기한이 만료된 당물의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지 

않았는데 당업자들은 당물 매각을 통한 여  회수를 법으로 보호받으려

고 하 다.

이 같은 사회  요구를 수용하여 한제국 정부는 서민 생활의 안정과 당

 1) 1898년 2월에는 한성부에 거주하는 한국인 당업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민사 

분쟁에 응하기 하여 ‘ 당포총회’를 설립하고 당업 발 에 필요한 입법을 청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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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상업  발 이라는 목  하에서 1898년 11월에 ‘ 당포규칙’  ‘ 당포세

칙’을 제정하 다. ‘ 당포규칙’  ‘동세칙’에서는 각종 분쟁을 사 에 방지할 

이자율, 이자계산 방법, 당물의 처분 방법  차, 당물의 훼손시 책임소

재 등을 세부 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당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 다.2)

다른 한편으로, ‘ 당포규칙’은 1898년 후에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지하

려는 한제국 정부의 토지정책과도 긴 히 연계되어 있었다.3) 개항 이래로 한

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각종 조약에서 허가한 지역 외에는 토지  가옥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은 체로 賃借하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각종 사업을 장기 , 안정 으로 수행하기 해서

는 토지  가옥의 소유가 필수 이었기 때문에 차 외국인들은 불법  는 

법외  방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 다. 당은 한국인의 토지  가옥

의 문건을 처분하거나 직  소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이에 

한제국 정부는 ‘ 당포규칙’ 제11조를 특설하여, 한국의 토지  가옥의 당

은 한국인 당포에서만 취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이 가옥  토지를 

담보로 잡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 으로 쇄하려고 하 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제국기 당은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상과 그에 

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부동산 취득

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구체 으로 살필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한, 

일제의 통감부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당권도 일본인이 합법 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법 개정을 주도하 다는 에서, 당은 통감부 토지권 

정책의 목표를 이루는 핵심 물권 의 하나 다.4)

 2) 당포규칙은 당에 해서 상세히 규정한 단행법규로서, 토지소유 계에 한 법규보다

는 일  정비되었다.

 3) 한제국의 토지정책에 해서는 다음의 서 참조. 한국역사연구회 토지 장반,  한제국

의 토지제도와 근 (혜안, 2010).

 4) 일제가 1906년에 제정된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합법화하는 법령을 시

행할 때 외국인이 한국인의 토지  가옥을 당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토지가옥

당집행규칙은 당포규칙에서 지향하고 있던 외국인의 부동산 당을 지하던 제한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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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 까지 근  한국의 당에 해서는 일부의 경제학자들이 연구하

을 뿐 역사학계와 법사학계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역사학계에서는 

당보다는 토지  가옥의 소유 계를 심으로 조사하고 한국정부가 토지권 

정책을 어떻게 수립, 집행하 는지를 분석하는데 더 심이 많았다.5) 역사학계

의 연구를 통하여 한제국 정부가 가옥  토지에 한 국가 리체제를 어떻

게 구축하려고 하 는지, 그에 한 일제의 침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잘 

밝 졌다.

경제학계에서는 1960~1970년 에 이 이 처음으로 근  한국의 당이 

어떻게 법제화되었는지, 그리고 당을 매개로 하여 일제가 부동산을 어떻게 

침탈하 는지를 소개하 다.6) 서길수는 개항 이후 이자율의 추이와 壽南 당

국의 경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당이 서민생활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살피는 등 매우 실감 있게 사회상을 재구성하 다.7) 경제학계에서는 서민 

융기 으로서의 당이 한제국기에 리 확산되었다는 에 주목하면서, 

당이 서민 생활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 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한제국기 당제도와 그 내용을 일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다. 컨 , 1890년  당을 둘러싼 사회  갈

등의 양상이 어떠하 는지, 그리고 한국 거주 일본인 당업자들의 業態가 어

떠하 으며 당을 매개로 한 일본인들의 부동산 취득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등에 해서는 제 로 분석하지 못하 다. 따라서 사회 계층  갈등과 민족  

갈등이 서로 얽  있는 당 문제에 해서 한제국이 어떠한 법 정책을 펼쳤

는지를 역사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종  연구의 한계는 한제국기 당과 계된 다양한 자료들을 활

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  당권이 토지가옥 당집행규칙에 의해서 외

국인도 가능해졌다.

 5) 최원규, ｢ 한제국과 일제의 土地權法 제정과정과 그 지향 ｣, 동방학지 94(연세  국학연구

소, 1996); 왕 종, ｢ 한제국기 한성부의 토지, 가옥조사와 외국인 토지침탈｣, 서울학연구 
10(서울시립  서울학연구소, 1998); 한국역사연구회 토지 장반, 앞의 책.

 6) 이 , 韓國典當金融史硏究(건국  출 부, 1976).

 7) 서길수, ｢開港後 貸借關係  利子에 한 硏究｣ Ⅱ, 論文集 15(국제 학,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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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은 채 한정된 자료들만을 분석한 것과도 계가 있다. 우선, 근  

환기에 발행된 각종 신문들과 민사 결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당  당

업자가 계된 신문기사를 검색하면 독립신문 89건, 황성신문 1,027건, 한매

일신보 326건 등 1,400여건이 넘는 기사가 나온다.8) 그리고 구한말 민사 결록

에도 1895년부터 1910년 사이의 당  당업자가 계된 소송이 약 1,140여

건이 실려 있다.9) 이러한 통계수치는 근 시기 당이 한국인들의 일상생활과 

하 다는 과 당을 둘러싼 사회갈등도 매우 치열하게 개되었다는 것

을 단 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한제국기 당 련 입법 기록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당포규칙

은 서민－ 당업자－일본인 등의 권리 계를 규율하 다는 에서 어떠한 내

용으로 입법화되는가에 따라서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향이 단히 컸

다. 1890년  당 행에 한 서민들의 불만은 당의 법제화로 이어졌으나 

다른 한편으로 한성부 거주 당업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당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곧바로 개정되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당의 법제화를 둘러

싸고 이해단체 간에 치열한 입법로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법규는 아니지만 당회사의 운 규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899년에 설립된 ‘普信 社’의 운 규칙에는 당포규칙  동세칙에서 규율하

지 못하는 세부 인 사항까지도 규정하여 당시 당 상황을 매우 구체 으로 

악할 수 있다. 컨 , 담보물의 가격이 여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家

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거나 가옥 당의 경우 家 에게 개수수료를 지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옥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처리 방식 등도 규

정하고 있다.

셋째, 한제국 공문서류에는 일본인 당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행

에 하여 한제국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미 당으로 잡힌 부

동산을 어떻게 처리하 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당 문제는 외국인의 부동산 

 8) 한제국기 신문기사의 통계  처리에는 한국언론재단이 구축한 신문기사 DB를 활용하 다.

 9) 법원도서 의 구한말 민사 결록에 구축된 DB를 상으로 검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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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문제와도 직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제국 정부로서는 결코 소홀

히 다룰 수 없었다.

근  시기 당은 한제국인의 일상생활의 해명에 단히 요할 뿐만 아

니라, 한제국 정부  통감부의 토지권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권리 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에 주목하여 법제화되기 이 인 1890년  당의 

행이 어떠하 는지, 한제국 사법부  정부는 당 문제에 해서 어떻게 

응하 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근은 1898년 11월 5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된 당포규칙이 어떠한 배경에서 제정되었고 입법의 목 은 무엇이었으

며, 입법 과정에서 이익단체로서의 당업자 등이 어떻게 응하 는지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Ⅱ. 1890년  당을 둘러싼 사회갈등과 입법 요구

1. 신문에 나타난 당의 행과 분쟁

근  시기 한국에서 典當은 량의 자본 조달을 목 으로 하는 근  은행

이 발달하기 이 부터 서민들이 急錢을 융통하여 생활자 으로 쓸 수 있는 제

도로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다.10) 한국의 당은 부동산  동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으며, 담보물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액을 여받고 여 기간 에는 이자를 지불하 다. 만약 약정 기간 내에 

여 을 변제하지 못하면 당업자는 당 물건을 매각하여 여 을 회수할 

수 있었다.

한국의 당은 고려시 의 문헌에도 나올 만큼 오래된 사 융제도 으며 

10) 독립신문에서는 서울의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당국을 설치하 는데, 당이라 하는 것은 가

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잡고 빚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고 한 가난한 사람들의 일시

인 궁핍한 생계를 면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독립신문(189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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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반까지도 당은 주로 상인 는 사찰 등이 고리  행 를 겸업 

는 부업으로 하고 있었다.11) 이러한 당의 業態에 변화를 래한 배경으로는 

갑오개 과 일본인 질옥업( 당업)자의 경  활동을 들 수 있다. 1890년 에 한

국에서도 근 인 業 당업이 발생하 다.

동산과 부동산을 典物로 하는 업  당업이 발달하기 해서는 토지의 

상품화  거래의 활성화가 제되어야 한다. 1894년에 단행된 갑오개 의 주

요 내용을 살펴보면, 典當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

었다.12) 1894년 7월 28일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각종 개 조치를 취하 는

데, 재정 경제  측면을 보면 “ 국의 재정, 量計, 출납, 조세, 국채  화폐 등 

일체 事宜”를 탁지아문의 통할로 하되, “각도의 賦稅, 軍保 등 上納의 大 米, 

太, 木, 를 납제”로 치하도록 하 으며, 은행을 설립하여 공 을 劃給하

는 동시에 은행으로 하여  미곡을 貿遷  하고 그 原錢은 탁지아문에 납부하

도록 하 다.13) 이와 함께 군국기무처는 화폐개 을 단행하여 건국 이래로 처

음으로 은본 제의 신화폐장정을 반포하 다.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식화폐를 은, 백동, 동, 황동의 4종으로 구분한다.

2. 화폐의 최  단 를 分으로 하고, 10분을 錢으로 하며, 10 을 兩으로 한다.

3. 각종의 稅   을 貨로 정한 것은 되도록 은화를 사용할 것인바, 시의에 따

라 錢을 용해도 무방하다.

4. 신식화폐를 다액 주조하기에 앞서 당분간 외국화폐를 혼용할 수 있다. 단 본국화폐

와 질, 양, 가격이 동일한 것에 국한한다.

이 같은 각종 경제개 은 상품  화폐 경제의 발 을 진하 고 당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 다. 이 시기는 통 인 생활질서가 무 지고 근  

11) 이 , 앞의 책, 31면.

12) 갑오정권의 제도개 의 배경과 내용  역사  지향에 해서는 다음의 서 참고. 왕 종, 

한국 근 국가의 형성과 갑오개 (역사비평사, 2003).

13) 이 , 앞의 책,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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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생활이 차 확 되어, 화폐가 물 신에 인간생활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다양화함에 따라서 당업은 더욱 번성하여 다

른 사업보다도 유리한 사업이 되었다.14)

당업이 활성화되면서 서민과 당업자간의 분쟁도 진 으로 증가하

다. 당 분쟁은 서민과 당업자가 서로 승복할 수 있는 련 법규가 제정되

지 못한 채, 행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면서 심화되었다. 한국 재래의 법 에 典

當 용어가 등장하지만, 1898년까지는 당포에 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당시

의 차에 한 사항을 규정하는 문례 속에 포함되어 있다. 1896년에 간행되었

다가 1908년 4월에 재간행하여 반포한 法規類編에 <典賣有違律>이 있었는

데 제636조  제637조에는 당 련 사항이 구체 으로 기술되어 있다.15) 이 

조항에서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田 )도 당의 목 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분명히 하 다. 한, 여기에서는 당 목 물의 재 매와 계한이 만료한 質

物의 속환에 불응하는 것을 지하고, 이를 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 다.

<典賣有違律>의 두 개 조항은 실 생활에서 당이 일상 으로 일어났다

는 것을 반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과 계된 복잡한 민사 분쟁

을 히 통제, 규율하기에는 매우 소략하 다. 컨 , 서민들의 경제  권리

와 한 계가 있는 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당의 시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한 시한을 넘긴 당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민사 분쟁

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

당시까지 당을 통하여 서민들은 쉽게 急錢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이와 

계된 법제의 정비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에 계된 각종 계

약 행은 체로 당업자들의 일방 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14) 이 , 앞의 책, 63~67면.

15) 제636조 田 을 己行 典賣한 가 他人에게 再行 典賣한  所得한 價錢으로 計贓야 

제600조 准竊盜律로 論하데, 價錢은 追徵하야 後典賣 에게 還付하고 田 은 失典賣 에

게 歸함. 但 後典賣 와 牙保가 知淸하얏거든 典賣 와 同罪하고 價錢은 追徵하야 沒入함. 

제637조 所典한 田  等 物을 契限이 己滿하얏난데 本主가 備價하야 贖還할 境遇에 典主

가 託故하고 不肯放賣한 는 笞40에 處호데 限外 所得한 利息은 追徵 還住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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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당에서 서민들의 권리에 향을 미치는 것이 이자율과 이자의 계산 

방법이었으나 이와 계된 행이 서민들의 고통을 크게 가 시키고 있었다. 

한, 시한이 경과한 당물의 처분을 둘러싸고 당업자와 서민들 간에 첨

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 같은 분쟁을 히 처리할 수 있는 기본 법규의 제

정을 당업자와 서민들 양쪽에서 모두 요구하고 있었다.

우선, 1890년  반까지도 사회 으로 합의된 법정 이자율16)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각 당포별로 차이가 있었다. 다만, 독립신문 1896년 6월 18일의 기

사에 당포의 이자율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일부의 당포에 해당되

겠으나 종로의 한 당 회사는 5냥부터 1,000냥까지는 월 4%, 1,000냥 이상은 

월 3%로 종 보다 이자율을 낮춘 바가 있다.17) 이 당 회사는 5냥 이하, 5

냥~1000냥, 1,000냥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나 어 이자율을 차등 용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이자율은 한성부의 모든 당포가 채택한 것이 

아니라 종로에 소재하는 당 회사가 리를 낮춘 것에 불과하 다.

이와 함께 당포에서는 돈을 빌려  때 여  액을 지 하는 것이 아니

라 선이자의 명목으로 일부 액을 미리 떼는 행도 있었다. 모든 당물건에 

해서 선이자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제국기 당포의 회계문서

를 보면 선이자 항목이 별도로 있다.18) 이것은 당시 선이자의 행이 상당히 

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선이자는 체로 약 2%가 많았다.19) 

당 련 일반 인 이자율  이자의 계산 방법의 행은 다음과 같다.

셔울 각쳐 젼당국 팔십여쳐에셔 방고 취리  매삭 매량 머리에 푼변으로 작

졍 고 가량 그 쵸 일일에 젼당 물건을 음 에 챠 가면  변리를 몰슈히 밧

으려니와 가량 쵸 일일에 젼당 고 쵸오일에 챠 가도 분슈 안코 온 변리로 몰

16) 이 논문에서 이자율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개월당 이자율을 의미한다.

17) 독립신문(1896.6.18). “죵노 이문안 젼당 회샤에셔 이 부터 변리를 감 닷량으로 쳔량

지 푼이요 쳔량이샹은 서푼 변을 밧을터이요”.

18) 廣泉鋪, 光武八年七月日廣泉鋪典當利益金査正(奎 25278)(1904).

19) 壽南典當局, 各人信標都 (經古 332.34-S71g)(1901)(서울  규장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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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히 밧고 일일 한이 지내면 그 젼당 물건을 다 말은 잇고 가량 칠십일에 챠 가

도 삼십일 변리를 아니 게졔 니 젼당국 경계가 단히 타고들 공론이 만 다더라.20)

 1897년 기사에서 나오는 서울의 당국 80여곳21)은 한제국 정부가 허

가한 官許 당국이다. 허 당국에서는 체로 월 4%의 이자율을 용하고 

있었는데 1년을 기 으로 한다면 48%라는 단히 높은 이자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당 기한이 3~4개월 정도 기 때문에 이 기한에서 여

을 갚으면 약 12~16%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당포에서 채택한 이자 계산 방식이 단히 불합리

하다는 을 지 하 다. 즉, 서울의 허 당포에서도 불과 5일 만에 여

을 갚아도 한 달 치 이자를 징수하거나, 여 의 납부 기한을 100일로 계약하

는데 典物主가 70일 만에 당물을 찾아가도 30일 이자를 제외하지 아니하

고 100일을 기 으로 이자를 계산하 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당 이자를 계

산하는 방법에 해서 典物主와 당포주간의 사회 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

지 못했다는 을 보여 다.

지  셔울 오셔  각쳐 젼당국에셔들은 가지  십 오일에 젼당을 잡고 이 

쵸일에 그 젼당 잡힌 물건 님가 요 돈이 겨셔 비록 구십일 한졍 안에 돈 지고 

물건을 지러 오드도 젼당국에셔 그 날  슈효 분슈 안코 다 뎌의 욕심 우랴

고 두로 회계를 니 셔지 과 이이  슈 두이나 날 슈효 지  십 

오일로 이 쵸 일지 치면 불과 열 아흐라 가량 열 아흐를 두로 치고 두 변

리를 억지로 잡아 니 이 곳 남의 돈을 디에 억탈 에 다름이 업지라22)

20) 독립신문(1897.5.4).

21) 법규상으로 官許 당포는 1898년 11월 5일 당포규칙에 의해서 인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 인 1897년 4월 무렵에 당업자와 농상공부 사이에 일정한 의를 거쳐서 

허제도를 운 하 다. 규모 당포는 2원, 소규모 당포는 1원을 상무회의소에 납부하는 

신에 농상공부에는 이러한 당포의 업허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는 82곳의 허 

당포가 있었다. 독립신문(1897.4.15).

22) 독립신문(189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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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서도 이자 일수의 계산과 계된 문제 을 지 하고 있다. 즉, 前

月 15일에 당을 잡히고 이번 달 4일에 물건을 찾아간다면 사실상 당 잡힌 

일수는 19일에 불과한데도, 당포에서는 두 달 치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

는 이  15일에 해당하는 1달치 이자와  4일에 해당하는 1달치 이자를 각각 

합하여 2달치 이자를 부과한 것이다. 당시 당포에서는 日數를 기 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기보다는 月數를 기 으로 이자를 계산하 던 것이다.

, 1896년 9월 3일 독립신문에는 “젼당이라  거슨 변과 한을 계일 야 

졍  법인 남부 웃 물골 막다른 집 그젼 연쳔 군슈 김인슈 집에셔 젼

당을 잡 물건은 고하간에 돈만 젹게주고 일 아니보고 달슈만 보와셔 쵸 

삼일만 넘으면 물건을 다니 이런 젼당은 규칙에 틀녀스니 여러 사들은 쇽

지 말지어다”라는 기사를 게재하 다.23) 이 기사는 당물건에 한 여 액을 

당포가 일방 으로 결정하 다는 , 그리고, 당을 잡을 때에는 이자와 기

한을 정하는 것이 요하 는데 날짜는 보지 아니하고 1개월을 기 으로 계산

하고 기한을 넘기면 당물건을 빼앗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한국에서는 체로 당 이자율이 1개월(朔)을 기 으로 계산되었는데 1달이 

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그리고 1달을 과하고 

2달 미만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각하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中署廣濟橋에셔 典當局 朴貞柱가 貧民의 物品을 典當잡 三十日노 一朔을 

計야 利子를 捧치아니고 月數만 計야 利子를 准捧 故로 警務廳에셔 捉致嚴

懲다니 此 此氏아니라 各處典當局이 皆此習을 通行즉 警務廳에셔 這這嚴禁

야 貧民生計에 萬分之一이라도 有助  이 됴 다더라24)

“各處 典當局이 皆 此習을 通行”이라는 표 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이

23) 독립신문(1896.9.3).

24) 황성신문(189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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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산 방법은 일부 당포에서만 시행한 것이 아니라 서울의 부분 당포가 

취하고 있던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신문기사는 서민들의 불만을 단

으로 변하고 있으며 당과 계된 법령의 정비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었다.

한편, 당업자 측에서도 한국의 당 행에 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법

제화를 요구하 다. 당은 개인의 재산과 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많

이 발생하 으며, 당업자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고 싶어

하 다. 특히, 가사  토지 문권의 조  허  등에 기 하여 돈을 빌려서 

도주하거나 실소유주의 의사에 反하여 당잡히고 도주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당업자와 典物主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 다.25) 이와 함께 당 기한이 만료

된 당물의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 양면 락인동 사 윤셩 가 본부 셔문 밧 국하동 사 뎐 담의게 뎐답을 뎐

당 고 빗 쳔냥을 엇어 김치양의 션업 뒤를 여 주고 뎐 담의 돈을 진즉아니 갑 

고로 뎐 담이가 고등  쇼에 쇼지 려 즉 윤셩 가 함  고 뎨 죡인 십여명을 다

리고 뎐 담의 집 졍의 돌립 야 가쟝 집물을 려부시고 뎐 담의 쳡을 잡아 휘 두르

고 뎐 담을 결박 야 지독히 리고 빗도 갑지 아니 니 윤셩  강도와 다고 신문

샤에 편지가 왓더라26)

 사건은 田畓을 담보로 하여 액을 빌리고서 돈을 갚지 아니하자 당업

자가 고등재 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여 을 회수하려고 하 는데, 이에 해

서 채무자(典物主)가 당포에 난입하여 당포주에게 을 가한 것이다. 이 

사건은 기한이 지난 당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한 사회  합의가 

25) 독립신문(1901.9.24). “近日 漢城內 浮浪悖類가 知名人의 家契를 或 遺失얏다고도 며 

或 板刻文券을 買家時不出이라고도 야 何部官人이던지 知面人을 緣야 新板刻을 圖出

 後에 泥峴 日人典舖에 得債고 因以 避 後에 該日人이 當限면 該家에 往야 

板門을 鎖고 家人을 逐出기로 漢城府에 呼訴 ㅣ 遝至 一李姓  漢

府板刻을 僞造야 日人에게 典質債用얏다가 現今 漢城府에셔 捉囚嚴懲더라”

26) 독립신문(1897.5.1).



1890년  한국의 당 행과 당 입법   10 5

리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당업자들은 극 으로 한제국 정

부에게 해결책을 요구하 다.

셔울 각쳐 뎐당포에셔 물건을 잡고 방 되 삼삭 한을 졍 고 과한 면 물건을 방

 기로 긔록 여 를 임의 거럿스나 과한  후에 뎐당을 지러 와셔 시비지단이 

허다 기로 뎐당포에셔 허쟝졍을 원  유 야 샹무 회의쇼에셔 농샹 공부 지령

을 승 여 각 뎐당포에 허 쟝졍 일권식 인찰 셩  니 각 뎐당포에셔 샹무 회의쇼에 

경비 보죠 을 보내되 포 이원 쇼포 일원식이니 오셔에 포가 륙쳐요 쇼포가 

칠십 륙쳐 도합 팔십 이쳐로 농샹 공부에 보 엿스니 죵 이후로 허 잇 뎐당포 

과한 후에 방매 여도 시비가 업겟다더라 니 이샹 죠건로 거드면 뎐당포 쥬인은 

죠하 듯 나 ( 은 인용자, 이하 같음)27)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습상 3~4개월가량 당기간을 정해주고 돈을 갚지 

아니하면 당업자는 당물을 매각하여 여 을 회수하 으나, 채무자들이 

이 같은 행 에 반발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하 다. 이에 당업자는 典物主가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그 보상 방법의 법제화를 요구하 다. 

즉, 당업자는 업상의 권리를 보호받기 하여 농상공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

하 고 1897년 무렵에 농상공부는 당 업에 한 허가제를 시행하고 그 신

에 당물의 매각 차를 제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 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립신문은 당물의 매각을 통한 여  회수에는 반 하지 않았으

나, 매각 차의 일방  법제화가 서민생활에 이 될 수 있다는 을 지

하 다. 즉, 채무자의 보호를 하여 사 에 방매 사실을 공지하고 방매에 한 

규칙부터 정할 것을 요구하 다. 그 이유는 당 액이 실 액의 30~40%라는 

렴한 가격에 불과하 기 때문에 그 같은 차액을 노리고 당포주가 취득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각하기 이 에 해당 당물의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

27) 독립신문(1897.4.15).



1897.4 1900.4 1901.3 1902.1 1910.1

당포수 82 125 152 160 200

*출처 : 독립신문, 황성신문.

*비고 : 의 통계수치는 허 당포로 생각된다. 허가받지 않은 채 당 업을 하는 당포가 더 많았다.

<표 1> 서울의 당포 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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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매 의 차익 은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언 하고 있다.28) 이 같은 

표 은 당물의 공매에 한 행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사에서 당업자가 요구한 것은 당 기한이 경과한 당물 처분을 법으로 

보호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요구는 당물에 한 매각을 법제화함으로써 

당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비롯되었다.

1890년 에 당을 둘러싼 분쟁이 심해지면서 당업자들은 자신들의 업

상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당 문제에 극 으로 처하기 

시작하 다. 1898년 2월 8일에 서울에서 한국인 당업자들이 당포 총회를 

개최하고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발기인에 張世臺, 鄭臺煥, 金文植, 李憲榮, 장

흥식, 권 민 등이 연명하여 조합설립을 청원하여 허가를 받았다.29) 사무실은 

서린동에 설치하 다. 총무로 張世臺가 취임하 다.30)

28) “각 뎐당포 쥬인들이 허 쟈셰 고 가량 량 갑 되 물건을 삼십량에 뎐당 잡앗다

가 과한되면 가지려 터이니 그리 거 드면 인민의게 가 만 더러 국법을 어긔 바

이라 만일 이샹 죠목로 랴거던 외국 규모와 쳐 과한 되 물건을 뎨 님의게 몬져 

알게  연후에 방 야 빗 주엇던 본젼을 변리 병 야 계졔 고 남져지 돈은 물건 님

를 주거시 당연 일이니 몬져 방  규칙을 졍 여 연후에 이샹 죠건과 치 

허 쟝졍 여 주거시 올흘듯 더라 방  경계 엇던고 니 물건 방 기 슈

일 젼긔 여 그 물건 살 사들의게 알게 여 다 모힌후에  사이 호가 면 모힌 

사 즁에 그 물건을 살이 잇스면 칭칭이 갑슬 불  가다가 샹당  갑 불으 사이 

사 가게 거시니 이거시 방  공번된 일이니라” 독립신문(1897.4.15).

29) 농상공부는 당포총회를 통하여 각 당포들을 통제, 리하려고 하 음을 알 수 있다.

30) 1908년 5월 4일에는 당포조합이라고 개칭하 다. 조합장에는 張世臺가 취임하 다. 당

포 총회는 한성 부 합동 10통 10호에 개설하고 임원을 선정하 다. 総務 金華植, 事務 尹

英培 등이 지정되었다. 藤戶計太, 質屋及典當鋪之硏究(大東學 , 1930), 50쪽;  한매일

신보(19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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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에서 당포가 통계에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1897년 무렵이다. 서

울에서만 약 82곳의 당포가 있었으며 3년 후에는 125곳으로 약 52%나 증가

하 다. 1902년에는 다시 160곳으로 증가하여 25%의 증가율을 보 다. 한제

국기 당포가 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산은 물론 부동산까지도 

엄격한 제한의 규정이 없이 쉽게 화할 수 있는 뛰어난 환 성과 생활자

에 한 서민들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1890년 부터 1900년 는 당포의 시 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당포가 

번성하 다. 1896년에 당회사에 한 기사가 나오기도 하 으며31) 궁내부

신 이재순도 內帑金을 기반으로 하여, 1899년 5월에 농상공부에 당회사 설립 

청원을 하여 인가를 받기도 하 다.32)

다른 한편으로 서울에는 허 당국뿐만 아니라 무허가 당포들도 난립하

고 있었는데 이 같은 무허가 당포의 업은 서민들의 고통을 심화시켰다. 

컨 , 허 당포에서는 체로 약 4%의 이자율을 부과하 으나 무허가 당

포는 이자율이 5~10%로 단히 고율이었다.33) 한제국 정부는 허 제도  

법제화를 통하여 무허가 당포를 규제하고 高利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일

부나마 해결하려고 하 다.

2. 당과 련된 민사 결례

1895년 재 소구성법의 제정 이후부터 1898년까지 당 련 소송이 지 

않게 나타난다. 이 소송들은 체로 典當物의 반환 는 여 의 반환  이

31) 독립신문(1896.6.16).

32) 독립신문(1899.5.17).

33) 독립신문(1898.9.15). “ 쳥교와 북쟝동 셔문뒤 두곳 뎐당국은 허도 업 뎐당 표지에

다 허 두 썻고 뎐당 잡고 빗  변리 뎌의 로 량 머리에 혹 돈식 혹 오푼

식을 밧 고로 방 슌검들이 칙망을 엿다지라 이런 뎐당국은 당쵸에 허 터 

칭을 엿스니 리를 엇지 경계로 리요 불샹 사들의 돈은 비록 푼이라도 모도 

 셔 나지라 그런 뎐당국의 폐단들은 더옥 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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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변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1895년 6월 6일의 한성재 소의 결에서는 

典當物의 처분을 둘러싼 분쟁에 해서 한국 사법부가 어떻게 처리하 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분쟁은 박제일(원고)이 물품을 典當잡고 박원필(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박원필이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성재 소는 

“被告 原告의 訴求에 應야 債錢 666兩4錢을 辨償미 可고 典當物件은 

被告가 還推미 可”이라고 결하 다.34) 재 부는 박제일의 주장을 수용하

여 빌린 돈을 갚을 것을 명령하 으나 동시에 典物을 임의로 濫用할 수 없다는 

도 지 하 다. 소송과정에서 박원필은 박제일이 典物을 消用해버렸기 때문

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으나 재 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신에 典物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이 소송에서 요한 쟁 이 消用의 의미와 시 인데 결문이 매우 소략하

여 사실 계를 악하기가 어렵다. 즉, 박제일이 당 기간이 만료하기 이 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典物을 매각하 다는 의미인지 는 본인이 직  사용

하 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기한이 지난 후에 典物을 消用한 것인지 등 사실

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물건을 피고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은 

분명히 하 다.

1895년 4월 29일 한성재 소 결에는 典物의 처분을 명령한 사례가 나타난

다. 이 사건은 김종 , 이성근, 장치덕(이상 원고) 등 3명이 김인환(피고)에게 

각각 5만냥, 8만냥, 5,500냥을 빌려주었는데, 상환해야 하는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 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총액 135,500냥이라는 거

액이 걸려 있는 소송이었다. 이 사건에 해서 한성재 소는 다음과 같이 결

하 다

被告 가 所典 田畓을 賣여 原告 金鍾赫의게 償報고 殘餘 其他 物品은 其他 

原告 李聖根과 張致德의게 分給고 不足 額은 後日의 得産거든 分級여 完濟

34) ｢개국(開國) 504년 제273호(1895.6.6) 결서｣. 구한말 민사 결문은 법원도서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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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怠報치를 勿라. 賣却法은 原告 金鍾赫이가 被告로 協商고 다른 原告도 참녜

여라. 殘餘分給 法은 債의 多 를 應여 原告로도 可精算. 단 金鍾赫 秋收回償 

잔說은 不當이라.35)

이 재 에서는 김인환의 총 재산이 채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원고들의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가 단히 요하 다. 재 부는 김인환

이 답을 팔아서 김종 에 한 채무를 우선 으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 고 

기타 물품은 나머지 원고 2인에게 分給하도록 하 다. 그리고 각 당물의 처

분 후에 김인환의 재산이 발생하면 잔여 채무액도 변제할 것을 명령하 다.

그러나 이 결에서는 畓券과 기타 물품 등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

지, 한 기타 물품을 이성근과 장치덕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을 구체 으

로 결정하지 않은 채, 畓券은 김종 이 차지하고 기타 물품은 채무액의 다소에 

따라서 원고들이 精算할 것을 주문하 다. 결문이 소략한 계로 ‘被告 가 

所典 田畓’이라는 표 이 김종 에게 당을 잡힌 것인지 동일한 답권을 이

성근과 장치덕에게도 동시에 당잡힌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문권을 

허 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김종  1인에게 당잡힌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연

유로 김종 에게 답권 처분을 통한 채권 회수를 인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게 되자 이성근, 장치덕 등은 김종 에 비해서 여  회수에서 단히 

불리해졌다. 특히, 이성근은 김종 보다도 채권액이 훨씬 많았으나 가장 가격

이 높은 답을 제외한 기타 물품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라는 결은 수용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장치덕과 이성근은 고등재 소36)에 각각 상소를 

35) ｢개국(開國) 504년 제66, 67, 73호(1895.4.29) 결서｣.

36) 한국의 재 소구성법은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되었다. 재 소구성법에서는 첫

째, 재 소를 지방재 소, 개항장재 소, 순회재 소, 고등재 소, 특별법원 등 5종을 두도록 

했고, 지방재 소에는 사정에 따라 지청을 둘 수 있게 하 다. 둘째, 각 재 소의 설치 치

와 할 구역은 법부 신이 별도로 정하게 하 다. 셋째, 1심재 소로 지방재 소와 개항장

재 소를 두었다. 자는 일체의 민형사 사건을, 후자는 내국인의 민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내국인에 한 민형사 사건도 아울러 담당하 다. 2심재 소로 순회재 소  고

등재 소를 두었다. 순회재 소는 지방재 소  부산․원산의 개항장 재 소의 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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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 는데, 1895년 5월 20일에 장치덕에 해서는 고등재 소가 “피고(김인

환－인용자)는 원고 청구에 따라 채무  5700냥”을 갚을 것을 명령하 다”37) 

이성근도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채무 8만 냥을 갚아야” 한다는 결을 이

끌어 냈다.38)

이 결은 여  회수의 측면에서 보면 강제력을 가지기 힘든 것으로 보인

다. 장치덕, 이성근은 고등재 소에서 승소는 하 으나, 빌려  돈을 어떻게 회

수할지, 결의 이행 방법에 해서는 별도의 명령을 이끌어내지 못하 기 때

문이다. 이 소송에서는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채무를 어떻게 分給하

여야 하는지, 그리고 기한이 지난 당물의 매각 차와 방법 등에 해서 어

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둘러싸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을 보여 다.

Ⅲ. 일본인의 당업 종사와 부동산 취득

1. 한국에서 일본인의 당 운

1876년 개항 이래로 일본인 이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본인들도 한국인

을 상 로 당업(질옥업)에 종사하 다. 서울에서는 1887년경부터 일본인이 

당(=質屋39))을 겸업으로 업하는 자가 있었다. 일본 사 에서는 일본인이 

당업에 종사하게 되자 이와 계된 법규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껴서 1896년 

한 상소를, 고등재 소는 한성  인천 개항장 재 소 결에 한 상소를 담당하 다. 이에 

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도면회, ｢1894~1905年間 刑事裁判制度 硏究｣, 서울 학교 국

사학과 박사논문, 1998.

37) ｢개국(開國) 504년 제1호(1895.5.20) 결서｣. 1895년 4월 29일 한성재 소 결에서는 5,500냥

으로 기록되어 있다.

38) ｢개국(開國) 504년 제2호(1895.5.21) 결서｣.

39) 일본 민법에서는 動産을 상으로 하는 質과 부동산으로 상으로 하는 抵當이 나뉘어 있

었으나 한국에서는 이 같은 구별이 없이 모두 典當으로 취 하 다. 일본 민법에서 質權이

란 질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로 하여 채무자 는 제3자로부터 수취하는 사물을 유하거나 

그 물건에 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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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質屋取締細則을 공포하 다.40) 동년 11월 8일에는 森勝次41) 등 여러 명

이 京城質屋組合 설립을 신청하여 12월 13일 1등 사 加藤增雄이 허가를 하

다. 당시의 주요 조합원은 森勝次, 上村實治, 淸水常吉 등이 있었다. 1898년 1월 

26일에는 개정 이율, 流質期限改正을 加藤 사로부터 인가받았다. 1900년 10월 

조합장에 原信吉이 선정되었다.42)

본국(한국－인용자)에는 고래로 典當의 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포를 설치하고 

업하는 일은 없었는데 개국 503년(1894) 이후로 인민의 업 정도가 차 증진하여 당

하는 포를 설치하고 이를 업으로 하는 자가 많으므로 무 3년(189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포규칙을 반포하고 업자의 자본 다소에 따라서 3등으로 나 어 율을 정해 과

세하여 행과 같음43)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 당업자의 출 과 京城質屋組合의 결성은 

한국인들에게도 향을 미쳤다. 특히, 1894년 청일 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한국에서의 정치 경제  우 를 일본이 확보하면서 많은 일본인들의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일본인 당업자의 業態는 한국의 당제도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 다.

일본인들이 일 부터 당업에 종사한 이유는 한국이 일본보다도 이자율이 

매우 높아서 당운 을 통하여 얻는 이익이 많았기 때문이다. 컨 , 일본의 

‘質屋取締法44)’에 따른 1개월당 이자율은 1원 이하는 4%, 5원 이하는 3%, 10원 

이하는 2.5% 다. 25  이하는 1개월당 1 이 설정되었다.45) 일본의 당 이자

40) 高木末熊, 渡韓 必攜(朝鮮時報社, 1897).

41) 森勝次는 1883년 7월에 인천으로 건  와서 토목 청부에 종사하 다. 1885년 5월 京城으로 

옮겨 잡화상을 하다가 1889년에 百田某의 원조로 당포  金貸業을 시작하 다.

42) 藤戶計太, 앞의 책, 46면.

43) 탁지부 사세국, 韓國稅制 (탁지부 사세국, 1909), 60면.

44) 1895년 3월 법률 제14호로 공포되었고 이후 개정되었다. 질옥취체법세칙은 1895년 7월 26일 

내무성령 제9호로 공포되었다.

45) 質屋取締法 제9조.



기 1개월당 이자율

일본인 상호간의 차 리

地所家屋 抵當 3步

물품 당 2步 5리

무 당 4步~5步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부할 때의 이자

10 문 이하 1割

10 문~50 문 7步

50 문 이상 5步

무 당 이자 5步~1割

한국인 상호간의

차 이자

질옥

10 문 이하 8步

10 문~50 문 6步

50 문 이상 5步

가옥 당

50 문 이하 4步

50 문 이상 3步

무 당 이자 3步 내외

*출처 : 信夫淳平, 韓半島(東京 書店, 1901), 49~50쪽.

<표 2> 한제국 반기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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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2.5~4% 으나 1890년  행상의 한국의 일반 인 이자율은 약 3~5%

다. 無許可 당포에서는 5~10%가량으로 단히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 간에는 리상의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 

당업자들은 한국인을 상 로 업을 할 때에 더 높은 이자율을 용하 다. 

일본인 당업자들은 한국인 고객에게 용하는 이자율과 일본인 고객에게 

용하는 이자율을 달리하 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 당업자가 일본인을 상 로 업하는 경우

에는 일본본국의 질옥취체법상의 이자율에 근 하여 부과하 다. 부동산 당

의 경우에 일본인에게는 3%의 이자율을 용하고 물품 당은 2.5%, 당을 

잡지 아니할 때는 4~5% 이자율이 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는 동산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당 물건의 가격을 기 으로 이자율을 용하면서, 

최소 5%에서 최  10%라는 가혹한 이자를 부과하 다. 이러한 이자율은 한국

인 상호간의 이자율보다 2~5% 가량 높은 것이었다.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한성 89 163 245 348 527 522 698 715 779

부산 1,896 1,957 2,006 2,131 3,033 4,344 5,254 5,110 4,750

인천 562 706 855 1,359 1,362 1,616 2,331 2,540 2,504

원산 235 279 374 433 598 680 655 705 795

합계 2,782 3,105 3,480 4,271 5,520 7,162 8,938 9,070 8,828

<표 3> 주요 도시의 일본인 거주자의 증가 추이(1885~1902)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한성 848 1,939 1,749 1,588 1,734 1,985 2,113 2,490 3,034

부산 4,028 4,953 5,423 6,065 6,240 6,326 6,067 7,029 9,691

인천 3,201 4,148 3,904 3,949 4,301 4,218 4,215 4,628 5,136

원산 903 1,362 1,299 1,423 1,560 1,600 1,578 1,504 1,668

합계 8,980 12,40 12,37 13,02 13,83 14,12 13,97 15,65 19,52

*출처 : 박찬승, ｢서울의 일본인거류지 형성과정 : 1880년 ~1903년을 심으로｣, 사회와역사 62(한국사회사학회, 

2002), 81면,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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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利의 高騰함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일본 상인으로서 조 이라도 資金의 여유가 있는 

자는 보통의 상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경 하는 것보다는 典當, 貸金業을 시작함

으로써 이익률을 높이며, 한 다른 것을 돌아볼 생각도 없는 것 같다.46)

이러한 한국과 일본 간의 리 차이는 일본인 당업자가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제  이유 다. 일본 사 리 던 信夫淳平은 “조선의 리는 단

히 높고 특히 경성의 고 리는 놀라울 지경”이라고 표 할 정도 다.47) 이러한 

고 리는 일본인 당업자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었다.

1876년 개항 이래로 일본인들의 한국 거주가 꾸 히 증가하면서 당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도 증가하 다. 특히, 1894년 청일 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한국에서의 정치 경제  우 를 확실히 하자 거 이주가 진행되었다. 1885년 

이후의 일본인 거주자들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서울의 일본인 거주

자의 수가 1894년 갑오개  이후에 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6) 信夫淳平, 韓半島(東京 書店, 1901), 50면.

47) 信夫淳平, 의 책,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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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거주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1887년 서울의 일본인 거주자는 245명 

65호 는데, 일본인 상 으로는 서양포목상이 약 10호, 약종상 5호, 잡화상 10

여호, 과자상 10호, 당포 10호 등이었다.48) 당업자가 체 호수의 약 15.3%

에 달할 정도로 성행하 음을 알 수 있다.

1896년 말 서울의 일본인 거주자의 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인하여 감

소하 는데 1749명 호수는 479호이다. 이 당시 일본인 업자 에서 당업에 

종사하는 자가 14호로 체 업종 에서 잡화상 79호, 과자상 18호, 음식  50

호, 목수 50호, 인력거꾼 20호, 작부 140호, 빙수 20호, 행상 60호 등에 이어서 

9 에 해당하 다. 일본인 당업자는 지속 으로 증가하여 1902년에는 45명이 

종사하는 등 잡화상, 작부, 기 등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당에 

종사하고 있었다.49)

본방(일본－인용자) 상인이 청나라 상인에 비해서 특히 우세하다고 인정되는 상업이 

한 가지 있으니 당업이 그것이다. 경성시 안에서 특히 진고개(泥峴) 부근에 다다르면 이

른바 당국이라는 간 이 집집마다 붙어 있고 처마에 귀찮을 만큼 에 뜨인다. 그것이 

바로 질옥( 당포－인용자)이다. 본방인으로서 당업을 경 하는 사람은 재 경성에 40

집 안 이 있다. 그러나 손님은 모두 한국인이다.50)

이것은 한국에서 당업의 수익률이 단히 좋았다는 것을 반증하면서 한, 

한국인의 소액 융의 수요도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인 

당업자는 량의 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높은 가격으로 여할 수 있는 토지 

 가옥을 당으로 잡을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

인들은 당  업에서 장사 수완을 발휘하 던 것으로 보인다.

48) 박찬승,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형성과정｣, 사회와역사 62(한국사회사학회, 2002), 73~74면.

49) 박찬승, 의 , 88면  93면.

50) 信夫淳平, 앞의 책, 49~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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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인의 부동산 탈과 한제국의 응

1890년  이래로 재한 일본인은 계속 증가하 으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1891년에 서울의 거류지 내에서 토지와 가옥을 소유한 

일본인은 30명도 되지 않았고, 부분 임 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

본인들의 상업 활동이 갈수록 확 되면서 안정 인 상업활동을 하여 가옥 

 토지의 소유의 필요성도 증 되었다. 일본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해서 필요한 것이 가옥과 건물  토지 등에 한 자유로운 활용이 필

요하 기 때문이다.

한국의 당은 일본인들의 상거래 활동에 필요한 토지  가옥의 취득을 

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의 제정 이 까지 외국인은 

허가한 지역 외에는 토지나 가옥을 소유할 수 없었다. 외국인의 토지소유 지

는 각종 조약에 근거하고 있는데 국내법규에서도 그것을 구체 으로 반 하

다. 컨 , 1894년 의안을 發하여 “國內土地, 山林, 鑛山을 본국 入籍人이 아니

면 占有 賣買를 不許”하 고51) 1901년 地契衙門職員及處務規程 제10조에서는 

“山林, 土地, 田畓, 家 는 大韓國人 외에는 소유주됨을 得치 못할 事, 단 各開

港國內에는 不在此事할 事”이라고 규정하 다.52) 특히, 한제국 정부는 1905

년 형법 을 제정하여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강력히 억제하려고 하 으며 외

국인에게 력하는 자에게는 형의 형벌로써 다스릴 것을 선언하 다.53)

그러나 실에서는 한제국의 이 같은 외국인 토지소유 지 정책이 잘 

철되지 못하 다. 일본인들은 토지  가옥 거래가 사문기류에 의해서 진행된

다는 을 악용하여 借名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54), 한국의 당을 이용하여 

51) ｢1894년 8월 26일 議案｣.

52) ｢1901년 11월 11일｣  보(2041호).

53) 刑法大全, “國權壞損律. 各國約章內所許地段을 除外하고 官有私有의 一應田土森林川

澤家屋을 外國人에게 潛賣하든가 혹은 外國人에 附從하야 借名詐認 하든가 혹은 借名詐

認한 에게 知情故賣한 는 絞하고 該管官이 擅許한 는 同罪”

54) 왕 종, 앞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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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옥을 사실상 넘겨받는 경우가 허다하 다. 특히, 당을 활용한 부동

산의 취득은 부동산을 직  매수하는 것보다도 훨씬 렴하 다.

1896년 독립신문에는 일본인 당업자의 업활동 양상이 잘 나타나 있다. 

일본인 당업자들은 주로 한국인들을 상 로 업하 는데, 이들의 업 행태

가 단히 한국인의 생활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55) 일본인들은 동산

보다는 상 으로 고가격이면서 여  회수에서 유리한 토지 혹은 가옥을 

당잡는 경우가 많았다.

근일에 들으니 셔울과 인쳔셔 죠션 셩들이 돈이 업스면 외국 사의게 가셔 집을 젼

당 잡히고 돈을 엇어 쓰고 변리를  에 돈 변식 주고 쓴다니 셰샹에 이런 즁변 주 

나라 죠션 밧긔 업고 이런 즁변 밧 사도 죠션 와 잇 외국 젼당국 밧긔 업지

라 사이 돈에 몰녀 의게 빗슬 엇어 쓰랴고   셰가 기에 거시니 그사이

야 후일 각은 아니 고 다만 우션 돈 엇어 쓸 각만 잇서 변리 달나 로 주고 

돈을 엇어 쓴즉 몃 이 못 되야 길미가 본젼 보다 더 게되니 셰계에 이런 무리고 야

만에 풍쇽은 다시 업지라56)

1896년의 독립신문 기사인데 경성과 인천 등지에서 일본인 당업자가 활발

히 활동하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서울과 인천의 일본인 당업자의 경우

에는 첫째, 상 으로 고액을 받을 수 있는 家 를 당으로 잡는다는 ,57) 

둘째 이자율이 10%로서 한국인 당포에 비해서 고율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55) 황성신문(1903.3.30). “漢城府主事 李圭淵氏가 校洞居 李在軾氏의 家券을 造야 日人 中

村在造에게 典執債用얏다가 延拖未償 故로 李主事를 中村氏가 捉去야 質屋中에 牢

囚督捧며 張敎員然弼氏 銅貨 百元을 無典貸金所에 債用얏다가 過限不報 故로 高

木氏가 張氏를 捉去야 貸金所에 嚴囚 故로 免官이 되얏더라”

56) 독립신문(1896.5.14).

57) 1891년 2월에 한국정부는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토지나 가옥을 당잡히는 경우에는 한성 

부윤의 증명을 받도록 하는 훈령을 발하 다. 이 조치는 일본인 상인의 경 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본인 당업자가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단히 기뻐하 다고 한다. 京城居留民團役所, 京城發達史(京城居留民團役

所, 1912), 5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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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01년에 信夫淳平이 발행한 자료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58)

이에 해서 독립신문은 외국에서는 좋은 당의 경우에는 약 0.5%의 이자

를 부과하므로 한국에서도 토지  가옥 등 튼튼한 당이 있으면 외국인 당

업자가 1개월에 1% 이상의 이자를 부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좀 

더 근본 으로는 한제국 정부가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여 이자율을 법으로 

정하고 외국인이 한국인의 부동산을 당하는 것을 엄 할 것을 구하 다.59) 

1896년 독립신문 기사는 실 으로 외국인 당업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당

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 다.

泥峴 日本人 淸水의 質屋에셔 五署內에 家屋典執 數가 四百三十餘戶인 現今過

限야 淸水의 門牌揭付 家가 一百十餘戶라더라60)

 기사는 1902년 황성신문에 실린 기사이지만 1890년  외국인의 한국인 

부동산 당 황을 추론할 수 있게 해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기사를 

보면, 일본인 당포가 가옥을 당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약 430여건인데 당 

기한을 넘겨서 매각하겠다는 표시를 내걸은 것이 110여건이라는 것이다. 체

의 가옥 당 에서 25.58%에 해당되는 가옥이 당 기한을 넘겨서 방매될 

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流質率은 단히 높은 편이고 당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 일본인들은 가옥 문건을 직  소유하거나 혹은 다른 한국인 

는 일본인에게 넘기는 방식을 취했다.

이 같은 일본인 당업자의 매우 공격 인 경 활동은 한국정부로 하여  

일정한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 다. 한제국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소유 지에 

한 법규를 이미 제정하 기 때문에 당을 통한 우회 인 방식으로 외국인, 

특히 일본인이 한국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지시키려 하 다.

58) 信夫淳平, 앞의 책, 48~49면.

59) 독립신문(1896.5.14).

60) 황성신문(19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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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1893년부터 서울에서 모든 家戶를 상으로 가계를 발 하여, 거

래의 혼란을 방지하고 간 으로 외국인의 소유 확 를 지하려는 정책을 실

시하 다. 더 나아가 1898년 6월에는 한성부가 다음과 같이 고시문을 반포하여 

가옥매매의 원칙을 제시하 는데61) 이 고시는 가옥에 한 매매와 함께 당에 

해서도 국가가 극 으로 개입하여 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一. 家 를 선정하여 帖을 발 하여 각각 장하는 곳에 몇 호씩 분장하고 그곳에 원

래 原居와 借居와 貰居를 구분하고 官契나 立旨 유무와 典當 여부를 소상하게 조사하여 

성책하여 보고하면 新契를 바꾸어 발 할 때 성책과 호 에 따라 승인 발 할 것

一. 家券을 典當할 때에는 錢主와 家主가 한성부에 함께 와 該家成冊에 등록한 후 

당하되, 와서 신고하지 않고 몰래 당한 경우 뒤에 비록 돈을 받기 어렵게 되더라도 재

소에서 들어주지 않을 것임

一. 갑오 이  洋紙에 새긴 家契는 근거 서류가 없으므로 한성부에서 시행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거늘 아직도 교환하지 않은 자가 있거나, 혹은 당한 자도 있을 것이므로, 

교환하지 않는 자는 즉시 와서 교환해 가고 당을 잡힌 자는 錢主와 家主가 함께 와서 

新契로 바꾸어 典當할 것62)

1898년 6월부터 한성부는 가옥의 변동상황을 기록하는 該家成冊을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체의 가옥 매매와 당을 통제해 나간다는 새로운 정책을 시

행하 다. 이 고시는 가옥매매 시 부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매매의 공정

성을 확보하기 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의 토지 

 가옥의 소유를 지한다는 한제국 정부의 정책이 진 으로 법제화로 

나가기 하여 제도 으로 정비됨을 의미하 다.63) 이러한 한제국 정부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에게 토지  가옥을 당잡히는 일이 부지기수 다. 

61) 왕 종, 앞의 , 8면.

62) ｢告示 7호(1898.6)｣, 國譯 漢城府來去文 上, 430~434면.

63) 왕 종, 앞의 논문, 1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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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국 정부는 이를 되돌려 놓기 한 노력을 경주하 다.

支部의 소 인 漢城南署 公洞에 있는 前濟州牧 邸吏家 29間의 文券을 훔쳐서 

日人 梅村에게 當五錢 5‚500兩을 매달 5分에 당잡히고 달아난 典當人 崔潤英의 아들

과 保證人 金完洙을 붙잡아 漢城府에서 典執條와 本利를 日人에게 報償하고 典券을 다

시 찾는데 든 費用 7‚700兩을 準刷하여 올려 보내라는 訓令64)

本  日本商店에 典當한 家契와 債本을 조사한 바‚ 家契는 합계 570장이고‚ 債本銀

貨가 4‚550元‚ 葉錢이 53‚650兩이며‚ 이는 지  변통하지 못하면 모두 日人의 수 에 들

어갈 것이므로‚ 우선 本府公錢으로 갚고 民錢을 수납하여 公款을 充完하는 것이 좋겠다

고 생각하니‚ 支部에 知照하여 本府公錢 에 80‚000兩을 劃下  해 달라는 報告書65)

한제국 정부는 첫째, 외국인에게 답 문권을 당잡힌 경우에는 한국인

에게 매각하여 변제를 유도하거나 둘째, 일본인의 부동산 당을 발각하는 경

우에는 國費를 사용하여 우선 으로 변제하고 되돌려 놓는 조치를 취하 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인에게 부동산을 당잡히고 기한 내에 갚

지 못하여 소유권을 잃는 사례가 한성부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많이 

발생하 다. 한제국 정부는 종 의 소극 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외국인의 부

동산 당을 지시키기 한 입법화 노력을 본격 으로 개하 다.

64) ｢ 支部(1898.8.19) → 濟州牧使 朴用元｣, 公文編案(奎 18154).

65) ｢平壤監理 彭翰周(1901.1.30)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平壤報牒(奎 17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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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1898년 당포규칙의 제정과 普信 社規則

1. 당포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2장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잡한 당 문제를 해결하고 한제국 

정부의 토지 정책을 반 하기 하여 1898년 11월 5일에 법률 제1호로 당포

규칙을 제정하 다. 당포규칙은 한국에서 당시의 행을 일부 조문화하되, 

서민 생활의 안정과 당의 상업  발 이라는 한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 한 핵심 법령이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로로 활용되던 

당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지시키는 조항을 설치하 다.

이러한 당포규칙의 입법목 은 다음과 같은 조회문에 잘 나타나 있다. 

1898년 9월에는 한국의 당제도의 정비를 요청하는 조회서에 “각 당포에 획

일된 규정이 없어 이자의 높고 낮음과 기한의 빠르고 늦음을 각자 마음 로 시

행하여 백성에게 피해가 가므로 이 폐단을 교정하여 典當鋪規則을 반포, 시행”

한다66)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포규칙의 입법 목 이 민의 보호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당업자가 임의로 높은 이자를 받거

나 이자 계산 방법을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하는 것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으로 당업자들의 요구사항도 입법에 일부 반 하 다. 당포규칙은 문 23

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14일에는 농상공부령 제31호로써 당포세칙

을 공포하 다. 당포규칙은 당에 한 국가 리체제를 본격화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우선, 당 업을 하기 해서는 당포명, 소재지, 자본 , 발기인  동업

인의 성명과 주소, 개업일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상공부에 청원하여 허가

를 받은 후에 업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당포를 자본 에 따라서 

상등포, 등포, 하등포 등 3등 으로 구분하고 업의 규모에 따라서 조세를 

66)  支部農商工部公文來去牒(奎 17880), 1898년 9월 17일.



종류 자본액 월정 세액

상등포 20,000兩 이상 10兩

등포 10,000兩 이상~20,000兩 미만 7兩 5錢

하등포 2,000兩 이상~10,000兩 미만 5兩

<표 4> 당포의 구분

종류 퇴 기간

不動産(如土地家 等) 契卷 3개월

器用雜物 3개월

衣服 及 帛 等物 3개월

金銀 寶貝 等屬 5개월

<표 5> 당물의 종류와 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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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 다(제2조).

2,000兩 이상을 동원할 수 없는 소규모 당포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한, 정부는 당포세를 신설하여 당세는 매월 말일에 농상공부에 납부하도

록 하 고, 당포주가 세 을 納한 경우에는 5원 이상 10원 이하의 벌 에 

처하고 해당 세액을 증수하도록 하 다(제3조, 제4조).

당의 차도 명확히 하 는데, 물품을 당할 때에는 典當憑票를 典主에

게 교부하도록 하 고(제7조), 典主가 憑票를 잃어버렸을 때는 당포주에게 설

명하고 다시 수령하되, 보증인을 함께 두도록 하 으며 보증인이 없을 때는 퇴

하지 못하도록 하 다(제8조). 당의 상이 되는 당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 다. 당기한은 체로 3개월이었는데 이는 1890년  습상의 

당기한인 3개월(三朔)을 그 로 법정화한 것이다.

 당물 에서 부동산계권을 典執할 때는 해당 계권주가 토지에 해서

는 보증하고, 家 는 家 가 연서하여 해당 지방 청에 청구하여 허가를 얻은 

후에 典用하고 포주는 허한 확증에 따라서 집하도록 하 다.(제10조) 특히, 

“不動産 契卷은 本國人民의 開設한 典當鋪에 典當할 事”라고 규정하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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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은 한국인이 운 하는 당포에서만 취 할 수 있도록 하 다(제11조). 이 

조항은 한제국 정부가 외국인이 당제도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특별히 설치한 것이었다. 만약에 부동산계권소지자와 포주가 제11조

를 지키지 아니하고 당한 자는 계권에 기재한 본가에 하여 반 액을 벌

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등 벌칙 조항까지 마련하 다(제13조).

典主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퇴 할 수 없을 때는 퇴 기한 3개월 이

에 해당 포에 가서 所典物을 포주와 동방매 하여 본 과 이식을 수계청

한 후에 남은 액수를 수령하도록 하 다. 다만, 물품을 매각한 액이 본 과 

이식에 미치지 못할 때는 그 부족액을 포주에게 변상하도록 하 다.(제15조)

그러나 퇴  기한이 이미 지났을 경우에는 포주는 해당 당물의 典主의 성

명  일자를 포문 정면에 게시하고 5일이 경과할 때는 該 典物을 自行斥賣

할 수 있었다. 단 이 경우에는 해당 가격의 유여 부족을 논하지 못하 다(제16

조). 이것은 당업자가 당물 매각에 한 권리를 인정하여 서로 분쟁의 소지

를 없앤 것이라 할 수 있다.

당 기한의 연장에 한 규정도 있는데, 보통 당 기한은 3개월~5개월 사

이 으나 퇴  기한 내에 이자를 변상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다(제17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당물의 훼손 시 책임의 소

재가 그 보상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典物主에 한 보호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법정 이자율도 확정되었다. 1898년 11월 14일에는 농상공부령 제31호

로써 당포 세칙이 제정되었다. 여기에서는 가장 요한 당포의 법정 이자

율이 확정되었다. 모두 5개 구간으로 나 어 1~5%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

다. 이러한 이자율은 1890년  허 당포에서조차도 4%를 부과하던 것에 비

하여 서민들의 융비용을 크게 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 여의 이자는 4~5%정도 으며 고액의 경우에 1%로 상 으

로 낮았다.



1달 단  이자율

1兩~20兩 5%

20兩~100兩 4%

101兩~1,000兩 3%

10001兩~2,000兩 2%

2,000兩 이상 1%

<표 6> 당포세칙에서 규정한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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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당포세칙 제2조에는 당 분쟁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던 

이자 징수일을 법정화 하 다. 즉, 이자를 내는 날짜는 30일로 하여 1朔으로 하

되, 執典日로 시작하여 15일까지는 반달 이자로 계산하고 16일 이후는 1달 이

자로 시행하도록 하 다.67) 이 같은 규정은 당시 행시되던 이자 계산방법을 

서민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크게 개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래, 

한제국 정부가 9월 16일에 기안한 법률(안)에서는 “抽利 朔數 准야 計算

되 一朔 未滿 十五日 以內 日子로 計算고 十六日 以外는 全朔으로 准

事”68)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당업자들의 반발로 

반달(半朔) 이자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계산 방법도 당업자들은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69) 1899년 2월에는 한성부의 당포주 30~40여명이 농상

공부에 업상의 이익이 薄하여 포를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당포세칙

의 이자율을 당포에 유리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하 다.70) 즉, 당포세칙에

67) ｢典當鋪細則｣ 제2조.

68) ｢典當規則 法律案에 한 請議書 제36호(1898.9.16)｣.

69) 독립신문(1899.1.21). “롱샹공부에셔 뎐당표 규칙을 뎌번에 반포 엿 변을 十五일 안

에 계일 야 변을 밧고 十五일 이후에 노 시 야 변을 밧으라 엿거 한

셩 각셔 가 젼당포 사 쟝셰긔등 十二인이 롱샹공부에 등쇼 기를 엽젼 五十량 이하에 

계일을 말 으로 다시 규칙을 뎡 여 나 즉 롱샹공부에셔 디령 기를 만일 젼당 포

쥬로 여  젼당 잡히 물건 임쟈가 되고셔 각 엿스면 반다시 이럿 로 이 업슬것

인 이왕에 그른 젼례 직히고져 야 임의 반포 령칙을 곳치고져 니 심히 무거 지

라 다시 번  말나고 엿다더라.”

70) 황성신문(1899.2.3), “日前에 城中典當鋪 사 三四十名이 農部의 齊訴되 利溥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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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5일 미만의 경우에 반달(半朔) 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 으나, 이에 더 

나아가 1냥부터 20냥 이하의 당물에 해서는 日數에 계없이 한달치 이자

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 던 것이다. 농상공부는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으나 

당업자들이 당포규칙에 의해서 당포권이 외국인 당포로 넘어간다는 

논리를 펴면서 설득하자71) 결국은 당업자의 요구를 받아들 다.

農商工部令第三十二號 農商工部令第三十一號典當舖細則第二條次에(但 一兩至二

十兩은 十五日以內라도 全朔利息으로 施行할 事)二十五字를 添入事, 光武三年二月一

日 農商工部大臣 權在衡72)

농상공부령 제32호에 의해서 1냥부터 20냥까지는 15일 미만이라도 1달치 이

자를 부과하도록 하 다. 이 같은 당업자들의 요구가 쉽게 수용된 배경으로

는 한제국 정부가 당업자들을 경유하여 각종 당문제를 해결하려고 하

기 때문에 당포업자의 주장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당업자

들은 1898년에 당포총회를 조직하여 이익단체로서 이미 활동하고 있었으며, 

당포세를 징수하여야 했기 때문에 당업자의 조가 필요하 다.

이와 함께 당업자는 당포의 자유로운 업행 에 방해가 되는 조항도 

삭제를 요구하 다. 당업자는 당물의 훼손 시 책임을 가 이면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 다.

뎌번에 롱샹공부에셔 각 뎐당포에 규칙을 여 주엇더니 그 규칙 쇽에 여의치 못 

가 잇다고 뎐당포 쥬인들이 루 부에 호쇼 다 기에 그 변통을 엇더  여 주랴

지 쥬목 고 기다렷더니 지  드른즉 롱샹공부에셔 변통 기를 뎐당 잡은 물건 즁에 

쥐가 더 샹 것은 뎐당포 쥬인이 잘못 간슈 과실노 담당 고 죰이 나셔 샹 것은 

閇鋪다 기로 該鋪細則中 第二條次에 但 一兩으로 至二十兩은 十五日以內라도 全

朔利息으로 施行할 事二十五字 添入엿다더라.”

71) 독립신문(1899.2.1).

72) 황성신문(1899.2.4).



1890년  한국의 당 행과 당 입법   12 5

물건 임쟈가 진즉 못 져 간 과실노 담당 고 본젼 엽 二十량 이하인즉 十五일 리 

일를 불계 고 一삭 변으로 밧으라고 쇼변통을 여 즉 뎐당포 쥬인들이 복죵 엿

스니 뎌 롱샹공부쟝 원들은 모도 션심 가진이들이라고 칭송들이 단 다더라73)

당포규칙에서는 당물의 훼손 시 책임소재를 밝힌 조항이 있다. 즉, 제18

조에서 “所典 物品을 虫蛀鼠囓한 時는 該 鋪主가 該 物品損害의 輕重을 酌量하

여 賠補”하도록 하 고 제19조에서는 “所典 物品을 遺失 或 杇損하거나 火燒한 

時는 該 鋪主가 照價 賠償”하도록 한 것이다. 당포규칙에서는 당물건에 

한 당포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898년 12월 26

일에 당포규칙 “第十八條中蟲蛀二字刪去事”함으로써,74) 당포주들은 일부 

당물 훼손에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75)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당포규칙은 서민 생활의 안정, 당업의 상업  

발 , 외국인의 부동산 당 지 등 한국 사회의 내부  요구사항을 반 하면

서도 한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잘 반 하는 법규 다. 다만, 이 법규들은 서

민들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당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수정되었다.

2. 보신회사규칙의 내용과 의의

당포규칙  동 세칙은 한제국 당포들이 수해야 하는 법규이지만 

당과 계된 각종의 업활동을 세부 으로 규정할 수는 없었다. 허 당

포들은 법 규정을 수하면서도 세부 인 업활동의 칙으로 활용하기 하

여 내부 규칙을 제정하 던 것으로 보인다. 하는 내부규칙으로는 보신회사

73) 독립신문(1899.2.9).

74) 日省 (1898.12.26)
75) ｢典當鋪規則 改正에 한 請議書｣ 제1호, 奏本(규 1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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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이 있다.76) 보신회사는 궁내부 신이었던 이재순이 1899년에 설립한 회사

인데,77) 이 회사에서 당 운 에 계된 규칙을 제정하 다.78) 이 자료는 실

제 당포의 경 방식을 알 수 있으며, 다른 당포 운 의 지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요한 자료이다.

1899년에 설립된 보신회사는 가옥을 문 으로 취 하 던 당회사 으며 

내탕 (內帑錢) 1만원을 자본 으로 설립되었다.79) 보신회사는 家  典當을 

문으로 한다는 경  목표를 분명히 하 다(제3조).

이 규칙은 수익을 창출하는 당 련 사항을 세부 으로 정비하 는데, 우

선 家 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기 해서는 가옥 소재지 家 와 함께 출석하

도록 하 다(제4조). 이는 당포규칙에 충실한 것이었다. 이 때 가쾌는 그 댓가

로 개수수료(口錢)을 받는 행이 있었다. 당포규칙에는 가쾌의 개수수

료에 한 언 이 없으나 이 규칙에는 가쾌의 개 행 에 하여 행상 수수

료가 있었으며 수수료의 지불 시 도 명확히 규정하 다. 가쾌의 개수수료

(口錢)는 돈을 모두 갚을 때에 5里(0.5%)에 해당하는 액을 典券人(가옥주)에게 

計捧하여 함부로 濫徵하지 못하도록 하 다(제4조). 개수수료는 당 액을 

기 으로 설정되었다.

普信 社에서 지 하는 여 액은 500냥 이상 1만 냥 이하로 설정하 으며, 

典券을 할 때에는 상당한 가사가격은 보신회사에서 정하도록 하 다(제5조). 이

자는 1개월당 4% 으며(제6조). 기한은 3개월(三朔)로 하 다. 만약에 家主가 3개

월 치 이자를 납부하면 기한을 연장(展限)할 수 있도록 하 으며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 기 때문에 최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다(제7조).

특히, 당 기한이 지났을 경우의 가사의 처분 방법을 구체 으로 규정하

76) 普信 社規則(국민  도서  소장). 이 규칙의 표지에는 <普信 社章程>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문의 내용에는 <보신회사규칙>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1조에 보신회사의 치를 

기술하여야 하는데 명칭만을 기술하고 치는 특정하지 아니하 다. 보신회사를 설립하면

서 작성한 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77) 독립신문(1899.5.17).

78) 이 규칙은 <보신회사규칙>이라는 표제명으로 국민 학교 성곡도서 에 소장되어 있다.

79) 황성신문(189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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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家主가 처음 當限에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장만 청구할 때에는 

한성부에 告知하고 즉시 방매하도록 하 다(제8조). 한, 家 를 請賣할 때에

는 원 과 이자를 계산하되, 액이 남을 경우에는 家主에게 잔여분을 지 하

고 부족한 경우에는 家主에게 부족분을 징수하도록 하 다(제10조).

그러나 家主가 부족분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居間人에게 徵捧하도록 하

다. 이것은 재의 연 보증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포규칙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당시 민간의 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포규칙에

서 가쾌의 역할은 개인의 역할에 불과하 으나 보신회사규칙에서는 家主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쾌가 연 하여 책임지도록 하 다. 

이는 한제국기 당 운용에서 가쾌의 역할이 단히 컸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규정이 국가법규가 아니라는 에서 강제력을 가졌을지는 의미이지만 실제

의 행을 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家主가 죄를 범하여 국가에 의해서 재산이 몰수당할 경우에도 보신회

사가 당한 家 는 침해할 수 없다는 을 분명히 하 다(제11조). 이 조항이 

분쟁 발생 시 효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국가에 의한 몰수행 보다도 기

업의 당 행 가 우선 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을 분명히 하 다.80)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보신회사규칙에서는 이자율, 이자계산 방법, 여 기

간의 연장 조건과 차, 가옥 매매 시 방법, 家 에 한 개수수료 지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 다. 특히, 당물 처분 시 여 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쾌

로 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연 보증 책임을 분명히 하 다. 이 

규칙의 의의는 실제로 당을 운 하는 회사가 마련한 운 규칙이라는 에서 

실제의 행을 좀 더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80) 이 규정은 국가보다도 사회 으로 성립된 개인의 권리보호가 더 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

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만, 근  환기 한국에서 사  이익과 국가 이익

이 충돌하는 경우에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례연구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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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근  은행제도가 확립되기 이  한국의 당은 하층의 서민들에서부터 

산층에 이르기까지 생활 자 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는 사 융으로 기능하 다. 

1890년 의 서울은 당포가 매년 증가할 정도로 매우 성행하 고 당과 계

된 각종 민사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당은 매우 간편하게 자 을 융통할 수 있

었으나 매우 高利라는 험성이 있었고 각 당포별로 통일되지 않은 이자율  

이자 산정 방식 등에서 매우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서민들은 당과 계된 불

합리한 행을 개선해  것을 지속 으로 한제국 정부에 요청하 다.

한편, 당업자 측에서도 한국의 당 행에 해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법

제화를 요구하 다. 당은 개인의 재산과 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많

이 발생하 으며, 당업자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고 싶어

하 다. 컨 , 가사  토지 문권에 한 조  허  등에 기 하여 돈을 

빌려서 도주하거나 실소유주의 의사에 反하여 당잡히고 도주하는 경우가 생

기면서 당업자와 典物主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 다. 특히, 당 기한이 만료

된 당물의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지 않았으며 당업자들은 당물 매

각을 통한 여  회수를 법으로 보호받으려고 하 다. 

이 같은 사회  요구를 수용하여 한제국 정부는 1898년에 당포규칙  동 

세칙을 제정하 다. 이 법령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일부나마 보호하고 안정화

시키기 한 것이었다. 즉, 행상으로 운용되던 이자율을 더 낮추도록 법으로 

강제하 으며 이자 계산의 방식도 종 에 비해서 합리 으로 개선하려고 하 다.

이와 함께 당업의 상업  발 을 도모하 다. 통 시기에는 업  당

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나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서 1890년  이래로 

포를 개설하여 당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기기 시작하 고 당 회사도 설립

되는 등 한국인들 사이에서 당에 한 수요가 증가하자, 제도 정비를 통한 

당업 발달을 지원하려고 하 다.

당시 당포의 활성화는 당의 수익률도 단히 좋았음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당업자의 수익은 이자 수입으로 창출되는데, 1890년  한국의 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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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은 허 당포의 경우 1개월당 3~5% 으며 무허가 당포는 5~10%에 

달하는 등 매우 高利 다. 하지만 사실상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 방식에 의해

서 더 높은 수 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컨 , 당업자는 1달 단 로 

이자를 부과하지만, 불과 3~5일 만에 여 을 갚아도 日數에 따른 이자를 부

과한 것이 아니라 1달치 이자를 물도록 하 으며, 여한 기간이 15일이라도 2

개월에 걸쳐 있으면 2달치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당국의 수익률은 3~5%를 

상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당 기한이 경과하면 일정한 차를 

거쳐서 당물을 처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물의 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 다.

한제국 정부는 당포규칙을 통하여, 이자율을 낮춘다거나 이자의 계산 

방식을 합리 으로 조정하고 한 당물의 훼손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

다. 다만, 법규의 입법  시행과정에서 당업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당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시 개정되기도 하 다. 컨 , 당업자의 

수익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이자의 계산 방식을 보완하거나 당물의 훼손 시 

책임에서 일부 회피하는 것을 수용하 다. 1890년  당을 둘러싼 각종 분쟁

과 당 입법을 둘러싼 이익단체들의 로비활동은 한제국인들의 권리의식의 

수 과 경제활동의 양상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 당포규칙’은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지하려는 한제국 정부

의 토지정책을 잘 반 하고 있다. 개항 이래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각

종 조약에서 허가한 지역 외에는 토지  가옥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은 체로 賃借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불

법  는 법외  방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 는데 특히, 당은 

한국인의 토지  가옥을 처분하거나 직  소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었

다. 이에 한제국 정부는 ‘ 당포규칙’ 제11조를 특설하여, 한국의 토지  가

옥의 당은 한국인 당포에서만 취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이 가옥  

토지를 담보로 잡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 으로 쇄하려고 하 다.

당포규칙  동 세칙은 1890년  당의 행이 어떻게 법제화되는지, 

한제국 정부가 하층 서민들에 한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려 하 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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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 다. 한제국 기에는 행상 운용되던 당 질서를 성문법으로 인

정하면서도 서민들과 당업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사회  갈등을 조정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요 

경로로 활용되던 당에 해서 법률의 힘으로 지하려는 의지를 보여 으로

써, 한제국의 토지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수립될 것인지를 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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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wning Practice of Korea in 1890’s
and the Legislation of Pawning

Lee, Seung il*

81)

In modern Korea, pawning had been a private fiancing system to for the citizens to 

easily circulate the funds. During 1890’s in Seoul, pawning had been prevalent to the 

extent of pawn shops getting increased every year and also created many civil disputes. 

Although pawning was able to circulate funds in a very convenient way, the interest rate 

was high without being standardized and the method of calculating interest had a very 

unreasonable aspect. Also, there were many disputes surrounding the disposal of expired 

pawns and the pawning businesses had tried to get the loan collection protected by law 

through the sale of pawned articles.

Meanwhile, the Japanese people had created profits by engaging in the pawning 

business because the interest rate of Korea was high compared to Japan. Along with 

this, while Korean government had prohibited real estate ownership of foreigners, 

Japanese people gained possession of the real estate using the method of pawning the 

real estate of Korean people.

Reflecting such social circumstances, Korean government had established the ‘Pawning 

Rule’ in 1898. This law was the one for at least partially protecting and stabilizing the 

lives of ordinary citizens. It had legislated the interest rate to lower the interest rate 

 * Research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Korean Modernity,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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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ed according to the practice even further and had a purpose of trying to support 

the commercial development of pawning business such as rationally improv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interest rate. Furthermore, it had taken the action of 

preventing the pawning from being used as the method of real estate ownership by 

Japanese people.

[Key Words] Pawn, Pawn Shop(典當鋪), Pawning Rule(典當鋪規則),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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